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73
2015. 6. 30.

기 획 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5. 6. 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류경기)

가. 제안이유

◦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중심의 재난안전 조

직체계 구현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465명에서 17,471명으로 총 6명을

증원하고자 함.



구분 총계

관리정원 특정직정원

소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계 소방직 교원

<표 1> 총 정원 17,471명(6명 증가)

나. 주요내용

◦ 시·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 및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분야

인력 보강을 위해 일반직 6명을 증원함.

(1급 +1명, 4급 +5명)

◦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일반적 정원 조정

(전문경력과 △1명 ⇒ 행정5급 +1명)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실행중심의 재난안전 조직체계 구현 및 새로운 행정수

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서울시(이하 “시”) 총 정원을

17,465명에서 17,471명으로 총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인 변동사항은 시·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 및 시정운

영 핵심과제 추진분야 인력보강을 위해 일반직 6명을 증원 하

는 것임.



개정전 17,465 10,154 2 9,770 29 329 24 7,311 6,820 491

개정후 17,471 10,160 2 9,776 29 329 24 7,311 6,820 491

증․감 +6 +6 - +6 - - - - - -

내역
1급+1

4급+5

구 분 계

본 청(3)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2)

신 설(9) 폐 지(5) 신 설(3) 폐 지(1)

1급 +1
안전총괄본부

도시교통본부
도시안전본부 - -

2․3급 - 물순환안전국
도시교통본부

(※ 2 3급 ⇨ 1급)
- -

나. 부서신설과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안 제2조 및 별표3)

◦ 안 제2조 및 별표3은 실행중심의 재난안전 조직체계 구현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서신설과 이에 따른 인력보

강을 위해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시·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기구 및 정원

규정 개정에 따라 증원된 안전분야 인력과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조직 등에 필요한 인력수요임.

<표 2> 상세 정원 증원 내역



3급 - - - 서울물연구원 상수도연구원

4급 +5

서울역일대종합발전

기획단

상황대응과,

도시빛정책과,

도시농업과,

시설안전과,

물순환정책과

건설안전과,

물관리정책과,

민원해소담당관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합의제행정기관)

-

◦ 직급별로는 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1급 1명, 신설되는 상황대응

과와 도시농업과, 도시빛정책과, 시립과학관 등에 4급 5명이 증원될 예

정임.

◦ 물순환안전국과 시립과학관 등의 신설에도 큰 폭의 인력증원이 요구

되지 않는 것은 신설되는 조직이 사실상 기존의 조직을 기능적으로 분

화한 조치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할 수 있음.

다. 증원에 따른 기준인건비 규모

◦ 2014년 3월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기존의 총액인건비제가 폐지되고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 있음.

◦ 과거의 총액인건비 제도와 비교해 기준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

위를 1∼3%까지 허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행정



자치부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특징이 있음.

◦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에 제시한 2015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액은 총 1조 4,503억원(기준인력 19,188명)이며,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일반직 6명)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는 5억

9,140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 증원이후에도 시의 총 인

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서울시 기준인건비 세부 산정내역1)

구 분 기준인력 인건비(천원)

총 계 19,188명 1,450,322,251

일 반 직 10,937명 830,462,544

소 방 직 6,864명 495,777,464

무기계약직 1,387명 54,887,782

기 타 직 - 69,194,461

<표 4>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비 고

합 계 591,403

○ 일반직(+6명) : +591,403

▹ 1급(+1) : 130,533 × 1명 = +130,533

▹ 4급(+5) : 92,174 × 5명 = +460,870

'15년

기준인건비

산정단가 기준

1) 2015년 서울시의 인건비 편성규모는 1조 4,007억원임.



라. 서울시 공무원 정원의 변동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기구 및 정원을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개별승인제(1964년)를 시작으로 기준정

원제(1988년), 표준정원제(1997년),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2004년)와 기

준인건비제(2014년)로 변화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

체의 완전한 자율권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시는 관련 제약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소폭이긴 하지만 늘려오

고 있음.

<표 4>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비용추계

(단위 : 백만원, 명)

연 도
市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정원2) 일반직 정원

4급이상

(4,5급복수직위포함)

2015 25,518,445 17,471 9,776 286

2014 24,413,332 17,120 9,587 246

2013 23,506,900 16,935 9,575 261

2012 21,782,900 16,645 6,779 259

2011 20,585,000 16,283 6,558 253

2010 21,257,300 16,056 6,540 246

2) 2015년 총 정원은 금번 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수치임. 2014년 총 정원이 급증한 것은

기능직 폐지에 따라 과거 기능직 정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임.



◦ 시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이 2010년 21조 2,573억원에서

2015년 25조 5,184억으로 증가하는 동안 공무원의 총 정원은

16,056명에서 17,471명으로 증가해왔음.

◦ 공무원 총 정원의 증가를 직급별로 나누어 보면, 2010년에서

2015년사이 5년동안 1,415명 증가해 8.81%의 증가폭을 보

였으며, 같은 기간 4급 이상 간부들은 246명에서 286명으로

40명 증가해 총 정원의 약 2배인 16.26%의 증가폭을 보임.

◦ 다양한 행정 분야의 전문성 확대요구와 책임성 강화라는 기대효

과에도 불구하고 총 정원 증가폭의 2배에 해당하는 간부직급 증

가문제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일반 시민

의 눈높이에서 적절한 조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장기적

인 관점에서 정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465”를 “17,471”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9,714”을 “9,720”으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7,465”를 “17,471”로 하고, 같은 표 일

반직 계의 계란 중 “9,770”을 “9,776”으로 한다.

같은 표 1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급 7 6 1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24 135 15 7 63 4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435”를 “9,436”으로 한다.

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의 계란 중 “55”를 “5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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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7,465

정무직 계 2

시 장 1 1

부시장 1 1

일반직 계 9,770

1급 6 5 1

2․3급 22 17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19 131 15 7 62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9,435

전문경력관 소계 55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465명으로 하

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9,714명

2.~5. (생 략)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7,471

정무직 계 2

시 장 1 1

부시장 1 1

일반직 계 9,776

1급 7 6 1

2․3급 22 17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24 135 15 7 63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9,436

전문경력관 소계 54

제2조(정원의 총수) ------------------

---------------- 17,471명 ------

----------.

1. --------------------------

------------------ : 9,720명

2.~5.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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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7,465에서 17,471명으로

총 6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일반직 +6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서울특별시기준인건비에의거향후5년간의소요인건비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인건비 591,403 613,876 637,204 661,417 686,551 3,190,451

소계(b)

□ 총 비용(a-b) 591,403 613,876 637,204 661,417 686,551 3,190,451

※ 매년 인건비 상승율 3.8%('15년 기준)을 적용하여 향후 5년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591,403 613,876 637,204 661,417 686,551 3,190,451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591,403 613,876 637,204 661,417 686,551 3,190,451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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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강규일 (☏ 2133-673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일반직 +6명(1급 +1, 4급 +5)

2. 비용소요 추계 : 591,40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비 고

합 계 591,403

○ 일반직(+6명) : +591,403

▹ 1급(+1) : 130,533 × 1명 = +130,533

▹ 4급(+5) : 92,174 × 5명 = +460,870

'15년

기준인건비

산정단가 기준


